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15

게임 법제도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9 Oct; 19(5): 15-38

http://dx.doi.org/10.7583/JKGS.2019.19.5.15

Received: Aug. 28. 2019      Revised: Sep. 19. 2019        

Accepted: Sep. 25. 2019

Corresponding Author: Hae-Sang, Jung(Dankook Univ)

E-mail: hocrux@naver.com

ISSN: 1598-4540 / eISSN: 2287-8211

Ⓒ The Korea Gam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원*, 정해상**, 이환수***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법과대학 교수**, 융합보안학과 교수***}

redmoon357@gmail.com, hocrux@naver.com, hanslee992@gmail.com

A Study on Improvement Way of Game Rating System

Sung-Won Kim*, Hae-Sang Jung**, Hwansoo Lee***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IT Law*, College of Law**, Dept. of Convergence 

Security***} Dankook University

요  약

국내 등 분류 제도는 ‘검열성’  ‘모호성’ 등 많은 한계를 보이며 산업의 발 을 해하는 

요소로 지 되고 있다. 문화체육 부를 비롯한 련 기구에서는 여러 자구 인 노력을 추진

하고 있으나 여 히 많은 부분에서 학술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내용과 그 한계 을 검토하고, 국외의 유사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 

산업 발달에 부분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e game rating system of Korea has many issues in terms of 'censorship' and 

'ambiguity', and has been pointed out as a factor that hinders industrial development. 

Althoug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have made various efforts, it still seems to require more academic discuss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of game rating system are reviewed, and th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re analyz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Keywords : Game(게임), Game Rating System(게임 등 분류 제도),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게임물 리 원회), Game Industry Promotion Act(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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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을 콘텐츠 산업의 한 분야

로 보고 있으며, 출 , 만화, 음악, 게임, 화, 애

니메이션, 방송, 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

루션 등 11개 분야로 나 고 있다. 2017년 콘텐츠 

산업 매출액을 기 으로 게임산업은 10.3%의 비

을 유하며 6번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1], 국내의 시장 규모는 13조 1,423

억 규모로 년 비 20.6% 증가하 다[2]. 특히 

한국의 시장은  세계 게임 시장을 기 으로도 

약 6.2%의 규모를 차지하며, 미국· 국·일본의 뒤

를 이어 4번째 치를 차지하면서 주요 시장의 

상을 나타내었다[2].

게임산업이 보여주는 요성에도 불구, 국내 게

임 련 업체의 수(약 30% 감소: 2010∼2014)와 

매출(약 5,000억 원 규모 감소: 2012∼2015) 등이 

격하게 감소하는 등 한 상황임을 보여주며, 

그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정책 등이 지 되고 있다

[3]. 게임산업에 한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그 

부정  향을 방지하기 해 성장과 궤를 같이하

여 왔는데, 표 인 정책으로 셧다운(청소년을 

상으로 특정 시간  <강제  는 선택 >의 게

임물 이용을 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부)

과 쿨링오 (Cooling-Off, 2시간 이상 게임물 이용 

시, 속 강제 차단  10분 휴식: 교육부) 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4]. 그러나  제도처럼 

게임물 이용자의 행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과 달

리, 게임물 등 분류제도는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

년 등의 게임물 근을 통제하려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물 등 분류제도에 따른 심

의가 게임물 개발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규제로 작

용한다는 이다. 최근 사례로 지난 2월 게임물

리 원회(이하 “ 원회”라고 한다)에서는 개인 창

작자 등이 비 리 목 으로 게임창작물을 게시하는 

웹 커뮤니티인 ‘주 자닷컴’, ‘ 래시365’, ‘주니어 

네이버’ 등의 사이트에 등 심의 시정권고를 내리

면서, 게임물 삭제  게시  폐쇄가 진행될 수 있

음을 통보하여 논란이 되었다[5]. 이 조치는 국내 

게임산업의 진흥과 발 을 한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 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의 목

과 배치될 수 있고, 게임물 심의를 통해 등 을 

부여하여 사행성이 강하거나 불건 한 게임물을 제

한하기 한 규제의 상당성을 지나치게 일탈한 것

이라는 비 이 가해지면서[6-8] 청와 에 국민청원

이 진행되기에 이르 다[9]. 이뿐만 아니라 게임물 

등 분류의 다원  구조로 인한 이 규제 논란이 

있으며, 등 분류 거부제도에 한 검열성과 국내 

게임물 개발사에 한 역차별, 등 분류를 한 심

의수수료, 모호한 기  등 다양한 문제가 지 되고 

있다[10].

문화체육 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

고 세한 게임물 개발자 는 비 리 기능성 게

임물에 한 등 분류 수수료의 감면과 면제, 민간

에 의한 게임물 등 분류의 허용 등 책 마련을 

통해 게임물 개발자의 창작 의욕 고취에 나서고 

있으나[11], 합리 이고 실효성이 있는 등 분류를 

실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 

게임물 등 분류제도에 한 문제 을 분석·도출하

고, 자율규제 등 민간 주도의 게임물 등 분류제도

를 운용하는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12]를 검토함으

로써 게임물 개발자는 물론 일반 에 합리 이

고, 게임산업의 진흥과 시장 활성화에 합한 게임

물 등 분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황과 문제

2.1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황

2.1.1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등장과 내용

게임물 등 분류제도는 1999년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

고, 화 등 분류를 기반으로 「공 생법」의 

유기기구 기기검사를 흡수하면서 제도화가 이루어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17

― A Study on Improvement Way of Game Rating System ―

졌다[13]. 그러나 해당 법률은 규제 심의 법률로

서 게임물을 다루기에는 게임물의 고유한 특성이 

반 되지 못하고 게임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난이 존재하 고, 이에 따라 「게임

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재에 이르게 되었다[14].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게임물

의 이용에 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건 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발 과 문화  삶의 질 향상에 목 을 가지고 

제정되었다(「게임산업법」, 법률 제15950호, 제1

조). 그리고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와 사행

심 유발 방지  청소년의 보호, 불법 게임물의 유

통근 을 해 게임물 리 원회(이하 “ 원회”라

고 한다)를 설립함으로써 련된 제도를 주 하고 

있다(「게임산업법」, 제16조). 

등 분류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

하는 게임물( 원회에서 분류하는 게임물은 ‘① 

PC ② 비디오 ③ 모바일 ④ 아 이드 ⑤ 기타’가 

있다)을 상으로 하며[15], 사행성게임물과 「

진흥법」 제3조의 규율 상이 되는 것(유기시설 

는 유기기구는 제외),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

이 혼재된 것으로 문화체육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것은 게임물에서 제외된다(「게임산업법」, 제2

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게임물의 등 은 이용자의 나이에 따라 체이

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로 구

분되며, 그 단에는 선정성·폭력성  공포·범죄 

 약물·부 한 언어·사행행  모사 등 5가지 내

용묘사(부호는 7개)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 외 게임물의 성능 등 실험목 이나 공익목  

등을 사유로 시험용 게임물과 공익목  게임물은 

별도로 구분하며(「등 분류 규정」, 제5조  제6

조)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Level and 

Detailed Criteria of GRAC

Part Contents
Consideration

S V C L G

ㅇ Game For All Ages
 - Games that non-co

ntain harmful expres

sions for teenagers, 

such as Pornography·
Violence·Gambling or 

destruction of comm

on sense, etc.

 - Games for youth e

motional training or 

Education.

0 0 ∼ 1 0 0 0 ∼ 1

ㅇ Game for 12+
 - Games that contain 

expression that will ha

ve harmful effects und

er the age of 12 or le

ss then, such as porno

graphy·violence·gambli
ng or not acceptable t

o common sense etc.

0 ∼ 1 1 1 1 1*

ㅇ Game for 15+

 - Games that contain 

expression that will ha

ve harmful effects und

er the age of 15 or le

ss then, such as porno

graphy·violence·gambli
ng or not acceptable t

o common sense etc.

2 3 2 1 1**

ㅇ Game for 18+

 - Games that contain 

realistic expression t

hat will have harmful 

effects under teenage

rs, such as pornograp

hy·violence·gambling, 
etc. or that are expre

ssed in a direct and 

detail way, such as s

pecific ideas, religion

s, and customs, etc.

4 3*** 4 5 3****

ㅇ Game for Testing

 - Purpose of the eva

luation, such as perf

ormance·stability·use
r satisfactio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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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S: Sexuality, V: Violence and Fear, C: Crime and

Drug, L: Language, G: Gambling)

* Degree : (0: None, 1: Slight, 2: Limited or Indirect,

3: Realistic, 4: Concrete[Specific] or Direct), 5: Harmful

   * In case of non-participation in Gambling

  ** In case of participation in gambling (approx. 1-2)

 *** In case of expression that are too realistic overrepresented

 in violence (approx. 3-4)

**** In case there is a payable goods transaction system

 (approx. 3-4)

 등 분류제도는 「게임산업법」에서 련 업

무를 소 하는 원회와 그 업무를 일정한 기간의 

범 에서 탁받은 ‘게임콘텐츠등 분류 원회’를 

통해 심의받을 수 있으며, 업무수탁자인 게임콘텐

츠등 분류 원회는 게임물 리 원회에 비하여 

‘청소년이용불가’등 의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에 

한 등 분류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게

임산업법」, 제24조의2)[12]. 그리고 2016년 새로 

도입된 자체등 분류제도를 이용하여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를 통해서도 등 분류를 받을 수도 

있다(「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

2.1.2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차

가. 게임물 리 원회의 등 분류 차

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임물 등 분류제도

는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단계에서 이

루어지는 사 인 규제에 해당한다[16]. 이 제도

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 

는 조장의 방지, 청소년의 보호, 불법 게임물의 유

통방지를 기본정신으로 두고 있으며(「등 분류 규

정」, 게임물 리 원회, 2019.4.17. 개정, 제2조), 

「게임산업법」에 규정한 이용자의 나이에 따른 

정서발달을 고려하여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청소

년을 보호  일반의 이용에 합한 정보를 제공

하여 개인 취향에 합한 게임물을 선택하는 등 

문화생활의 증진을 목 으로 마련되었다[14].

차는 게임물을 제작 는 배 하고자 하는 자

가 게임물등 분류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함으로써 개시되고, 원회에서는 그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 분류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문화체육 부령 제347호, 제9조), 그 내용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Game Rating Process of 

GRAC

한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한 

과정으로 ‘기술심의’를 할 수 있으며(「게임산업

법」, 제21조제8항), 기술심의는 신청 게임물이 게

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경품을 지 하는 청

소년게임제공업의 체이용가 게임물로서 등 분류

를 하려는 경우에는 ① 게임물 운  SW의 개조 

 변조 방지, ② 화폐 ·변조, ③ 게임물 운 정

보표시와 련한 기능을 확인· 검한다(「게임산업

진흥에 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시행

령”이라 한다), 통령령 제28236호, 제12조). 이 

과정을 통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

ㅇ Game for Public P

urpose

 - Purpose of non-pr

ofit education·learnin
g·religious or Public 
relations activitie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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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면 등 분류가 거부  취소될 수 있다(「게임

산업법」, 제22조). 

나. 자체등 분류사업자의 등 분류 차

그러나 기존 사 심사 심의 게임물 등 분류

제도는 증강 실·가상 실 등 신규 분야의 등장  

모바일 랫폼의 활성화, 개발환경의 개선 등 게임

물과 련한 게임산업 기술의 발 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차 경직성을 보이며 한계가 나타났다. 그 

결과 게임물 등 분류의 일부를 단순히 민간이양

(GCRB)하는 것을 넘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

업자를 상으로 게임물 등 분류 업무를 탁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문화체육 부에서는 2014년 

2월부터 시범 운 을 거쳐, 2016년 5월 게임물 자

체등 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임산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자체등 분류사업

자’* 련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17].

* (`19. 7. 기 ) 소니인터랙티 엔터테인먼트코리아, Google 

LLC, 오큘러스 이알코리아유한회사, 스토어(주), 삼성 자

(주), 카카오게임즈, 애 코리아유한회사(주)

‘자체등 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 부장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3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것이다(「게임산업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그들은 스스로 제작한 

게임물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개하는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과 「클라우드컴퓨  발  

 이용자 보호에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에 하여 

등 분류를 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용불가’ 등 의 

게임물이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하여는 등 분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게임산업법」 제21조의2 제3

항). 즉, 게임물의 등 분류  련 업무(통지  

게임물 수정신고 수리 등)를 담당하며, 해당 게임

물이 재분류 상으로 단되는 경우 재분류 상

임을 통보하고 련된 조치를 하는 업무도 한다

(「게임산업법」 제21조의2 제4항).

자체등 분류사업자로 지정된 구  社의 등 분

류 차를 로 들면, 구 은 ‘IARC’ 체계에 참여하

는 스토어 론트(자·타인 상품의 온라인 소비자 거

래를 한 개· 고 솔루션, ‘Storefront’)[18]로서 

구  마켓(Google Playstore)과 IARC의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자 등이 마켓에 게임물

을 출시하려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  없음’으로 표

시되며, 이후 구 에서 제공하는 각종 설문을 작성 

완료하면 IARC를 거쳐 출시 각 국가에 맞는 연령 

등 이 자동으로 부여되게 된다[19]. 이 내용을 도

식화하면 다음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 Game Rating Process of Independent 

Rating Classification Business Entity(IARC)

2.2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문제

2.2.1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검열성

가. 등 분류제도의 검열성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등 분류제도는 

표 물의 사 검열에 해당한다는 비 이 존재한다

[20]. 등 분류의 상인 게임물은 “컴퓨터 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상물 

는 그 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 으로 제작된 

기기  장치”를 말하므로(「게임산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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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작물’로서[21-23], 다양한 작물이 복합

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표 물로 단할 수 있다

[15, 24, 25].  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외부에 표 하 다는 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표 의 자유(「헌법」, 헌법 제10호, 제21조  제

22조 등)’와 계가 깊으며, “게임물은 술표 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매, 배포는 

표 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

하여 보장을 받는다(헌법재 소 99헌바117, 2002. 

2. 28. 헌소원).” 물론 「헌법」에 나타난 모든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 등에 한 이익형량의 원칙

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동 법, 제37조), 

헌법재 소에서는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에 한 법률」의 ‘비디오물’ 등 분류 보류제도 

규정에 한 헌법률심 에서 ‘검열’을 “그 명칭이

나 형식과 계없이 실질 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 에 방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 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지하

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 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으로 지된다.”고 시

하 다(헌법재 소 2004헌가18, 2008. 10. 30. 헌

제청). 따라서 ‘사 검열’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으로 지된다[26]. 

게임물 등 분류제도는 심의기 인 게임물 리

원회의 조직이 문화체육부장 에 의하여 구성되

고, 국고를 지원받는 등 행정기구  성격이 유효하

다고 단되고 있으며[12], 게임물을 국내에서 유

통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 에 등 분류 심의를 거

치도록 한다. 한, 게임물의 등 분류를 받지 않

는 등 경우에 따라 유통이 지될 수 있고, 이를 

반하면 업의 허가취소, 과징  부과 등 행정제

재를 비롯하여, 벌 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부

과될 수 있다는 에서 사 검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27]. 

그러나 이와 같은 사 검열 논란은 지난 2017년 

‘자체등 분류사업자’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약화 

된 측면이 있다. 동 제도의 시행은 기술발달에 따

른 게임환경에 변화로 기존 법률체계의 용이 부

하게 된 문제 외에도 게임물에 한 공공기

의 등 분류가 표 의 자유에 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 되어 게임물(특히 모바일 분야)

에 한 민간의 자율심의 근거를 마련하 기 때문

이다(「(구)게임산업법」, 제14199호, 제·개정이유). 

하지만 개정 당시도 청소년 보호를 해 ‘청소년이

용불가’  ‘사행성’ 게임물에 하여는 민간의 자

율심의 상에서 제외하 으며, 이와 함께 자체등

분류사업자를 통해 등  분류된 게임물에 하

여, 원회에서 직권으로 등 분류 결정을 취소하

거나, 등 분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권한이 인정되었다(「게임산업법」, 제21조의8  

제21조의9).

 제도의 변화는 완 하지는 않으나 게임물 등

분류 심의의 주체가 -행정기 으로 악되는 

공공기 에서 상당하게 민간으로 이양되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원회에서는 부여받은 

권한을 통하여 민간의 등 분류에 직  개입이 가

능하다는 을 고려하면 ‘사 검열’ 문제가 완 히 

종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2].

나. 등 분류거부제도의 검열성

게임물 등 분류제도 자체와 별개로 사 검열 

논란에 주로 논의되는 것은 일명 ‘등 분류거부제

도’이다. 「게임산업법」에서는 「사행행  등 규

제  처벌특례법」과 「형법」 등 타 법률 는 

이 법률의 규제 는 처벌 상이 되는 행 나 기

기에 등 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못하 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그리고 사행성게임물에 해 등 분류를 신청한 자

에 해 등 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한  사

실을 사 에 인지하지 못하고 등 분류 결정을 내

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 

등 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을 정하면서 ‘등

분류거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게임산업법」, 제

22조 제4항). 이 제도의 취지는 앞서 말한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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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 불건 하다고 단되는 게임물의 등 분

류를 거부하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

써, 그것을 근 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진다고 여겨

진다[16, 28]. 

게임물 등 분류 거부제도에 한 종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행성게임물의 범 를 정하고 있

는 (구)게임물등 원회의 「심의규정」 제18조는 

법률에 별다른 임 근거 없이 마련되어 있고 

「게임산업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사행성게임물의 

해석범 를 과하여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

고 지 하 다[28]. 그러나 지난 2013년 「게임산

업법」 개정을 통하여 사행성게임물의 확인기 을 

문화체육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이후 

2015년 게임물의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는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할 구체 인 

기 을 마련하면서, 그 세부 인 기 을 게임물

리 원회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재 임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따라서 

임입법 범 의 일탈과 해석범 의 과 등 문제

는 해당 개정을 통해 해결 다고 보인다.

하지만 「게임산업법」 제28조에 따른 업질서

유지의 헌성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게임물 련 사업자에게는 유통질서에 한 

교육을 받거나, 게임물을 사행행 에 이용하거나 

이용되도록 두지 않을 것 등 게임물의 제공  유

통에 한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된다(「게임산업

법」, 제28조 각 호). 이 업질서 유지에 한 

수사항은 술·도박·약물 등 유해 매체를 지하기 

한 규제로 게임물 등 분류제도와 구별되며, 게

임물 리 원회를 통해 다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게임물 등 분류의 거부는 「게임산업

법」의 규정이나 규제 반의 경우를 포함하므로 

게임물 련사업자가 동 규정에 따른 업질서 유

지 등에 필요한 수사항을 반하면 등 분류가 

거부될 수 있게 되는데, 게임물의 등 분류제도와 

업질서유지를 한 규제제도의 목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사유로 등 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 지원칙에 배되는 사 검열

에 더욱 가깝게 된다고 한다[28].

반면에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는 

게임물의 내용인 ‘ 상물’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게임물의 운 방식 등 ‘기기  장치’ 등 기

술  요소에 한 것으로 구분되는바, 배  등 사

행행 는 ‘기기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행

성게임물에 한 등 분류 거부는 ‘표 물’에 한 

사 통제가 아니라 ‘기기  장치’에 사행행 의 요

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규제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한다[29]. 즉, 게임물의 내용물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장치’ 등 운 방식에 한 

사행성의 규제이므로 사 검열과 무 하다는 견해

이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 부여 당시에는 

연령 제한으로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근이 차단되지만, 시간이 흘러 이용 가능 연령이 

되면 근과 이용이 자유로워지므로 표 물의 공개

나 유통 자체를 사  지하여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 검열과 다르다는 「(구)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 법률」에 한 헌법재 소 결정(헌

법재 소 2004헌바36, 2007. 10. 4. 헌소원)을 고

려한다면, 등 분류에 의한 게임물 이용 제한은 사

검열과 같이 유통이 ‘완 히’ 지되는 것이 아니

며, ‘연령’ 기 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

게 용되므로 게임물의 등 분류는 사 검열이 아

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13].

그러나 게임물의 정의가 처럼 이원화된 구조

로 악되는 것은 「(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에 한 법률」에 제정되면서, 「공 생법」, 

「풍속 업의 규제에 한 법률」등에서 규율하던 

유기기구가 동 법률로 포섭된 것에 향을 받은 

것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콘텐츠 등 분류를 소

하던 상물등 원회에서는 게임물을 등 분류의 

범주로 포함시켰고, 기존 유기기구 검사 상에 해

당하던 게임기기 등은 사행성을 이유로 하는 사용

불가제도의 상으로 다루면서 구조가 고착화 되었

다고 볼 수 있다[29]. 그러므로  정의는 다른 법

률에서 규율하던 게임물 련 요소  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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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통합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법-기술 으로 이

원화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게임물은 그것이 일반 인 게임물에 해당하

건 혹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건 간에 그 콘텐츠

인 ‘ 상물’과 ‘기기  장치’가 결합하여야 비로소 

하나의 완 한 게임물로 인식·구동 되는 것이므로

[10], 나 어서 단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고 

단된다.

2.2.2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복규제

게임물에 한 규제의 복성 논란은 지난 2016

년 「게임산업법」의 개정 시기로 올라간다. 동 개

정에서는 원회의 등 분류와 별개의 ‘자체등 분

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원회에 자체등

분류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다. 

원회에서는 자체등 분류사업자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물의 등 분류가 「게임산업법」 제21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

른 등 분류 거부 상으로 단되는 경우, 원회

의 직권 는 문화체육 부장 의 요청에 따라 

등 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 분류사업자의 등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

체등 분류사업자 사이의 등 분류 결과가 상이하

거나 게임물 리 원회의 등 분류기 에 히 

배된다고 단되면 자체등 분류사업자에게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게임산업법」, 

제21조의8  제21조의9). 이후 원회는 2017년 5

월 자체등 분류제도를 이용하여 등 분류를 받아 

일반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게임물  13종에 하

여 재등 분류를 권고하면서 규제의 복성과 등

분류 기 의 일 성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게 

다[10].

규제의 복성과 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2017년도에 발생한 ‘리니지2 볼루션’(이

하 ‘리니지2’라 한다)이 표 이다. 원회는 리니

지2에서 ‘블루다이아(유료 재화)’를 통해 이용자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유사하므로 「게임

산업법」 제21조제7항  「등 분류 규정」 제7

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 으로 상향 결

정하 다[30-31]. 그러나 리니지2는 출시 당시부터 

문제 된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고, 출시 이후 5개월

이 지난 시 에서 등 분류를 상향 조정하게 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 최근 ‘라스트 오리진’(이하 ‘오리진’이

라 한다)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 다. 

오리진은 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 을 받

은 이후, 구 마켓에 2월 말 경부터 서비스를 시작

하 다. 그러나 콘텐츠에 포함된 일러스트의 선정

성이 문제가 되면서 자체등 분류사업자인 구  社

(스토어)로부터 마켓 배포 단  결제 정지 조치

가 부과되었고, 오리진 측에서는 문제요소를 히 

수정하여 3월 순 이후로 서비스를 정상화하게 

되었다[32-34]. 

하지만 이것은 엄 하게 말하자면 ‘ 복규제’라

고 다루기는 어렵다. ‘ 복규제’는 “하나의 피규제

자 는 하나의 행 에 하여 다수의 규제권자가 

존재하는 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0]. 여기에서 

‘규제’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을 등 분

류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특정한 행정 

목 의 실 을 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

정규제에 해당할 것이다(「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6322호, 제2조 제1호). 규제는 그 목 이나, 

용 상, 주체,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35], 게임물 등 분류제도는 게임물을 연령

별로 분류하여 일반이 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목 을 가지므로 사회  규제에 해당하

며, 본래 게임물 리 원회(  게임물등 원회)

를 통해 등 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시작되었으므로 

정부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러 번

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에게 심의 권한의 일부를 

이양함으로써 자율규제  요소가 새로 포함되면서 

정부규제와 정부규제에 기 한 민간자율규제가 병

존하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행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 리 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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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 분류에 련한 여러 사항 등을 심의·의

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게임산업

법」 제16조제2항). 게임물의 등 분류는 청소년이

용불가 등 의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 등에 한 

것은 ‘게임물 리 원회’가 직  심사하며, 일정한 

연령 구간의 게임물은 그 출시 랫폼이 오 마켓인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지정된 ‘자체등 분류사업자’

가 오 마켓 외의 게임물은 ‘게임콘텐츠등 분류

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업무의 일정 부분을 탁하

고 있을 뿐이다(「게임산업법」 제21조의2  제

24조의2). 즉, 원칙 으로 게임물 등 분류에 한 

규제권자는 게임물 리 원회(문화체육 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례와 같이 출시 랫폼에 따라 자체

등 분류사업자의 등 분류가 각기 달리 나타나거

나, 게임물등 리 원회의 등 분류 결과 에 

자체등 분류사업자가  다른 제재 유사행 를 한 

것은 ‘다수의 규제권자’가 존재하는 복규제가 아

니라 게임물 등 분류와 련한 기   제재와 

업무의 탁범  등 련한 규정이 불분명한 에

서 기인한 것으로 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

면 민간주체인 자체등 분류사업자 등은 사실상 게

임물 리 원회의 기 에 종속되어 자율성이 낮을 

뿐, 민간의 자율 인 자치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례들은 하나의 게임물에 용되는 각

각의 기 이 모호하여 출시 랫폼이 다르거나, 게

임물 콘텐츠의 업데이트에 응하는 기 의 용이 

달리 나타나 사실상 ‘이 인 규제’ 는 ‘ 복

인 규제’의 모습을 띤 것으로 부각 된 것이다. 특

히 문제는  사례와 같이 법한 차를 밟아 시

장에 게임물을 서비스하고 있더라도, 게임물 리

원회의 재등 분류 권고나 기 에 따라 각 자체등

분류사업자 등이 마련하고 있는 사내 정책 반 

등을 통해 측하지 못한 피해가 게임물 개발사와 

유통사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 제도는 법한 차를 거쳤다고 하

더라도 하나의 게임물에 하여 정부규제와 민간자

율규제(기업의 자율  자치활동)가 여 히 뒤섞이

게 될 험성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 으로 

법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이

· 복  규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 복규

제’, 그리고 ‘사후검열’로 평가될 수 있다는 비 이 

가능할 것이다[10]. 결국 게임물에 한 개발사의 

표 의 자유와 업의 자유가 축될 우려가 존재

하므로 궁극 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발 과 문화산

업의 달을 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단

된다.

2.2.3 등 분류 기 의 모호성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게임물의 등 분류는 총 

4개 연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게임물 내용정보의 

포함여부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선행의 

일부 연구에서는 등 분류의 기 이 구체 이지 못

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 지 되고 있다

[26-27]. 게임물의 등 분류는 아래의 5가지 원칙: 

게임물 콘텐츠 외 부분은 등 분류에 반 하지 않

는다는 ‘콘텐츠 심성’, 게임물의 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맥락성’, 그리고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보편성’, 세계 으로 일반성을 

받을 수 있는 ‘국제  통용성’, 마지막으로 동일한 

게임물은 주체와 차가 바 더라도 동일하다는 

‘일 성’을 고려하여 내려지는데[36], 재 게임물 

등 분류 기 이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를 들면 2008년 ‘철권 6’ 사례가 일컬어진다. 

아 이드형 철권 6는 출시 당시 체이용가 정

을 받았으나, 이후 철권 6 BR(확장 )을 발매하면

서 청소년이용불가 정을 받고, 수정을 거쳐서 최

종 으로 체이용가 정을 받게 되었으나, 해당 

게임물의 콘솔형은 다른 이 없음에도 15세이상

가로 등 분류가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 원회의 등  기 이 출시 

랫폼(PC·온라인·모바일·비디오와 아 이드)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어 발생하 을 것이나, PC 등과 아

이드의 등  구분에 왜 차이를 두는 것인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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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6-27]. 이는 

2006년의 사회 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바다이

야기’의 사행성 등 향과 아 이드 분야의 게임물

이 공 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개

방된 장소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특징을 고려

한 것이겠지만, 같은 게임물에 하여 등 분류 결

과가 랫폼에 따라 극단 으로 달리 나타나게 되

는 것은 다른 랫폼의 등 분류 기   국제  

통용성의 에서도 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연령과 내용정보(선정성 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 분류 기 의 일부가 세부 이지 못하

고 유사한 결과, 련 콘텐츠가 부재하여 다른 기

이 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 분류 결과가 

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 된다[27].

하지만 세부 기 은 충분한 데이터의 축  없이 

마련되기 어렵고, 재 등 분류 세부 기 을 살펴

보면 연령 등 에 따른 기 과 구체  내용을 달

리 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등

분류 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 다만 기   

‘경미한’, ‘과도하지 않은’, ‘지나치지 않은’, ‘단순한’, 

‘간 으로’ 와 같은 일부 용어들이 뒤섞여 사용되

고 있는 만큼,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리가 필요해 

보이며, 아직 일부 기 에서는 여 히 세분화·구체

화 되지 못하여 모호한 측면이 남아있다(범죄  

약물, 부 한 언어 등). 그러므로 게임물의 등

분류 기 이 모호한 결과, 신청자 등에게 신청 게

임물이 어떤 등 으로 분류될 것인지 측할 수 

없게 되어 법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26], 등

분류를 담당하는 기 에서 행정권의 입맛에 따라 

표 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검열의 험성도 

제기되는 등[12] 개선의 필요가 남아있다.

2.2.4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심의수수료

세한 기업이나 인디게임 장르 등, 소규모 개발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등 분류 수수료도 문

제가 지 되고 있다. 지난 2월 개인 등 세한 게

임물 제작자 등이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커뮤니

티 사이트인 ‘주 자 닷컴’ 등에서는 원회를 통해 

「등 분류규정」 반으로 인한 제재를 통지받게 

되어, ‘자작 게임’ 등의 게시 을 폐쇄할 것을 공지

하 다. 문제는 와 같이 게임제작을 공부하는 아

마추어 개발자나 학생들의 습작들을 불법 게임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그 다고 하더라도 

세한 기업 는 아마추어 등 개인에 의하여 만

들어진 게임물을 심사하기 한 비용 한 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지 된 것이다[6].

개인, 업체 등의 등 분류 심의를 한 수수료 

조견표에 따르면 오 마켓, 래시, 다운로드 등 

300MB 이내의 소규모 게임 등은 그 용량에 따라 

기 가액이 정해지며, 그 외 게임 등에 하여는 

랫폼(PC, 콘솔, 포터블 등)에 따라 기 가액을 

정한 후, 기타 게임 장르나 네트워크 사용, 한 화 

여부 등에 따라 액이 가 된다. 한 심의 결과

에 한 이의신청시 기본 심의수수료의 75%의 추

가납부가 필요하며, 기술심의에는 100만원의 추가 

액이 요구된다. 따라서 심의수수료는 최소 

21,000원(개인의 경우)을 기 으로 최  백만원 단

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세 개발자의 

부담완화를 해 30% 감면 규정이 마련하고 있으

나, 개인에게는 여 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개발을 

포기하는 요소로 작용하 을 것이다.

그러나 소 부처인 문화체육 부에서는  사

례를 통해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여 청소년 등 개

인 이용자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의 목 으로 제

작한 비 리 게임물에 해서는 등 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련 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발 

빠르게 착수하 다[11]. 이에 원회에서도 「등

분류 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비 리 목

의 창작 등 활동의 결과로 제작한 게임물 등에 

하여는 등 분류 심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 고, 지난 4월 17일 이를 시행하면

서 심의비용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하 다. 

재  세계를 기 으로 운용되는 IARC나 특정 국

가(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게임물 등 분류 수수료

를 무료로 운 하는 을 고려하 을 때, 어도 

비 리 목 , 창작을 통한 자아의 실  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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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하여 제작·배포되는 게임물에 하여 등

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은 국내 게임 련 인재의 역량 강화와 게임산

업의 발 에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2.5 국내 게임물 개발사에 한 역차별

「게임산업법」은 기본 으로 한민국의 법률

이 용되는 권역 내에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려는 경우 등 분류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지 

않은 해외 게임물에 하여는 국내 기 에 따른 

등 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는 해외 기 에 따라 

등 분류를 받은 내용을 국내로 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구체 인 기 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해외 게임물에 하여는 그 개발사 등이 해

외에 치하여 있으므로 규제하기 어렵고, 그 시정

조치와 수정 등에 한 시간·노력 등 행정에 들어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의 법체계를 사실상 회피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

되기도 한다[38]. 「게임산업법」 제21조의5에서는 

자체등 분류사업자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해외 게임물을 국내 이용자에 제공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요건  하나

인 등 분류가 국내 기 에 의한 것인지 는 해

외의 기 에 따라 분류된 결과의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해외 기 을 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구

체  기 이 부재하다. 따라서 법 용의 혼란은 

물론, 국내 게임물이 해외 게임물 보다 더욱 규제

를 받는 등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 다. 이런 차별

우는 국내 게임물 개발사의 창의와 신 잠재력

을 부식시킬 수 있으며, 성장을 방해하는 등 종국

으로 국내를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에 악 향을 끼치게 될 

수 있어 보인다[10].

3. 국외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황과 분석

3.1 국외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황

3.1.1 북미의 게임물 등 분류제도

북미지역 국가에서 주로 통용되는 등 분류 제

도로 ESRB(엔터테인먼트 소 트웨어 등  원

회)가 있다. 동 기 은 1994년 소비자와 그 부모들

에게 연령에 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목

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소 트웨어 회(ESA)에 

의하여 비 리 ·자체 으로 설립되었다[39]. 1992

년 출시되었던 게임물인 ‘Mortal Combat’과 

‘Night Trap’에 포함된 과도한 폭력 ·고어(Gore)

 묘사로 인하여 사회 인 문제가 발되었고, 이

에 상원 원(Joseph I. Lieberman)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육계에서 게임물 등 분류에 한 입법화 

요구 통첩에 표 인 게임업체들이 게임물 등 분

류 제도를 승인하기로 결정하면서 ESRB 체계를 

구성되게 된 것이다[40].

ESRB에서는 총 6가지(Everyone, Everyone 

10+, Teen, Mature, Adult Only  Rating 

Pending)의 연령 등 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 

요소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세분화 된 내용정보 표기

하도록 하고 있다[41]. ESRB의 등 분류 차는 

통 인 패키지 방식의 심사와 IARC와 연결된 디지

털 방식의 심사가 존재한다. FSRB는 IARC의 등

분류를 추 · 리하면서 결과가 부 하다고 단

되는 경우 등 을 수정하거나 해당 게임물을 시장에

서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SRB는 으로 

자율조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벌·벌칙 등에 의

한 법률  강제력은 존재하지 않지만[10],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게임물 시장의 부분 업체가 

ESRB 등 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한다[42]. 특히 ESRB에서

는 제도의 이행을 한 방안으로 시정조치를 비롯한 

 패 티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갖추

고 있으므로, 참여 트  社 측에서 부 한 등

분류를 하는 경우 계약상 제재를 받게 된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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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유럽의 게임물 등 분류제도

유럽지역 부분을 아우르는 게임물 등 분류 제

도는 PEGI(범-유럽 게임 정보)가 있다. PEGI는 유

럽상호작용소 트웨어연맹(ISFE)에서  유럽지역

에서 통용되는 단일 등 체계를 구축하기 해 개발

되기 시작하 으며[16], 국의 ELSPA와 랑스의 

SELL 체계 등을 참고· 체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그 부모에게 게임물에 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2003년에 조직되었다

[44-45]. 이는 유럽 내 게임산업과 이용자의 성장과 

함께 게임 이용자의 주 연령층이 증가하면서 성인을 

상으로 하는 게임물의 출시도 증가하여, 일반 소

비자들에게 혼란을 래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16].

PEGI의 등 은 총 5개(3세 이상, 7세 이상, 12세 

이상, 16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구성되며, 선정성 

등 8개의 내용정보를 표기하게 한다(「Code of 

Conduct」 § 7 and 23). PEGI 체계는 온라인·오

라인의 여부, 포맷, 유통방법 등과 무 하게 ISFE의 

회원이거나 비록 회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어있는 규약의 수를 결정한다면 이용할 수 

있으며[46], 용 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자동화된 

설문 방식으로 차를 개시할 수 있다[47].

PEGI도 북미지역의 ESRB와 같이 민간에 의한 

심의기구로 출발하 으므로 통상 법률  강제력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국가(독일 등)에서는 

법률을 통해 강제 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련 

업계에서도 실질 으로 PEGI 등 분류를 받을 것

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취 된다[16]. PEGI는 설립 당시 16

개국에 불과하 으나, 재는 유럽 등 35개 국가 

이상으로 확 되어 용되고 있다.

3.1.3 아시아의 게임물 등 분류제도

최근 국에서는 산업계에서의 자율형 게임물 

등 분류 제도가 주요기업 등에 의하여 제안되고 

있다. 종래 국에서는 별도의 연령별 등 분류 제

도 없었으며, 「 호신증주의사항」이라는 규정을 

통해 당국 소 기 인 국가신문출 총국(이후 

앙선 국으로 이 )의 허가를 통한 강력한 검열

제도로 ‘ 호허가제도’가 운용되어왔다[48]. 그러나 

행 제도가 무 범 한 요소를 지한다는 

과 성숙한 성인 등에게도 강력한 근제한을 하는 

 등이 지 되면서 련 업계의 책 마련 구

가 있었으며[49-50], 이에 국의 게임물 련 상

 10개 업체가 ‘유희 령제시(游戏 龄提示)’ 기

이라는 자율규제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국 

정부에 제안하 다[51]. 동 기 에 따르면 연령등

은 총 4단계(6세 이상, 12세 이상, 16세 이상, 18

세 이상)로 나 어지며, 도덕과 선정성, 역사화 문

화 등 8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게임물의 이용 령

을 도출하게 된다(「游戏 龄提示草案」 各 表). 

한, 게임물의 장르와 시스템 요소 등은 령을 

직  결정하는 주요기 은 아니지만, 요한 참고

요소로서 특정 연령 에 제공될 수 있는 게임물의 

권장 기 으로 활용된다(「游戏 龄提示草案」, 

第2條 各 ). 그 외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신체

·정서  성장기임을 고려하여 게임물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12세 미만에게도 

1시간 이내의 게임물 이용시간을 권하는 등 연령

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시간과 월별 결제 한도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51]. 이는 재 우리나라에

서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셧다운 제도’와 ‘월별 결

제한도’ 등 규제 인 제도를 연령별 등 분류 제도

와 결합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국과는 달리 만에서의 연령별 게임등  분

류의 역사는 비교  오래되었다. 만은 「아동·청

소년 복지  권리보호에 한 법률, GSRR」에 

따라 ‘ 생복지부’가 게임물 등 분류와 련 업무

를 주 하는 부서가 되며, 산업개발국(MOEA)이 

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52]. 동 기 에서는 

2006년 「 뇌연체분 법」(2011년 이후, 「유희

연체분 리 법」으로 개정됨)을 제정하여 게임

물 등 분류 제도를 갖추게 되었으며, 총 5단계(보

편<0+>, 보호<6+>, 보12<12+>, 보15<15+>, 한

제<18+>)의 등 을 선정성  폭력성 등 내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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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52]. 등 분

류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에게 법률로서 ‘의무’

를 부여하며, 의무자는 련 부처에서 발간한 가이

드를 참조하여 직  등 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유희연체분 리 법」 제44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게임물 등 분류 제도를 

채택한 표 인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를 들 수 있다. 먼  싱가포르는 2008년 4월부터 

게임물 등 분류 제도를 체계화하 으며, 게임물 

련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게임물의 복잡화  다

양화와 성인을 상으로 한 콘텐츠 증가를 인식하

고, 이에 응하기 해 마련한 것이다[53]. 싱가포

르의 등 분류는 우리나라나 다른 해외국가와 비교

하 을 때, 매우 간소화된 등 (16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구조로 되어있으며, 폭력성·선정성 등 내

용정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등 이 부여되며, 해당 

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IMDA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게임물이 공공질서를 훼손하거나 

국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등 분류가 거부될 수 있

고(§ 5.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Video Game Classification 

Guidelines, 2019」), 비디오 게임물의 유통업자에

게는 자동으로 분류-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에

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교  최근 게임물 등 분류를 도

입한 국가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상호

작용형 자 게임물 분류에 한 인도네시아 통신정

보부 제11호 규정」을 시행하면서 ‘인도네시아 인터

넷 게임 분류(Internet Game Rating Indonesia)’를 

설립하 고, 사회  가치의 보호와 연령 에 합한 

게임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 등을 지원하기 

해 련 제도를 운 하기 시작했다[54]. IGRS의 

등 은 총 5가지(SU, 3세 이상, 7세 이상, 13세 이

상, 18세 이상)의 총 5가지로 나 어져 있으며, 폭력

성  선정성 등 내용정보를 고려하여 한 연령 

등 을 도출하게 된다. 해당 차는 사업자의 신청

에 의하여 무료로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법률 규정 

등에 배되는 게임물은 등 분류가 거부된다.

3.2 해외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분석

3.2.1 각 국가의 사회  배경에 따른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게임시장의 주요 권역에 포함된 

각 권역 내 국가의 게임물 등 분류 제도의 황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임

물 등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발 해왔던 미주지역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게임물의 부정 인 

향에 한 우려와 함께 민간이 심이 되는 자

율  등 분류 제도가 마련되어 시장에 정착된 것

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미국

의 ESRB 체계와 유럽지역에서 이용 인 PEGI 

체계도 게임물의 부작용에 한 아동·청소년의 부

모들과 교육계의 우려를 련 산업계가 수용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에게 익숙한 등 분류 체계가 완

성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게임물 련 시장과 산업계에서 자율 으로 체계에 

구속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별도의 련 

입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만을 비롯한 싱가포르, 그리고 최근에 

게임물 등 분류 제도를 체계화한 인도네시아 등은 

정부 주도 형식의 게임물 등 분류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해당 국가 들은 법률 는 규칙을 통하여 게

임물이 등 분류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며, 그 심의의 주체는 체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

립된 -행정기 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주로 게임 시장과 산업이 형성되는 기에 들

이 게임물에 근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을 갖추

고 있었으며, 안보 으로 인한 경직된 사회구조

나 낙후된 시설 등 문제로 인하여 게임물의 부정

 향에 한 인식도 그만큼 늦추어지게 되었다

고 단된다. 그 결과 해외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게임물의 부정  향에 한 문제를 정부에서 먼

 인식하고, 응을 시작하면서 각 국가의 등 분

류 체계가 갖추어졌을 것이다.

특히 가장 최근에 산업계로부터 ‘유희 령제시’ 

기 이 제안된 국은 표 물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에 하여 공산국가로서 강력한 검열과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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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연령에 따른 게임물의 등

분류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었으나, 만

약 국 정부에서 련 제도를 공개한다면 상당히 

통제 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의 게임산업계에서도 이와 같

은 정책  기조에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

율형’ 게임물 등 분류 제도로 제시되었을 것이나 

실질 인 내용은 연령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시간 

제한, 월 결제한도 제한, 게임물 장르 제한 등 각

종 통제요소를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3.2.2 사이버 환경의 특성에 의한 분석

게임물은 실에서 이용·소비되는 콘텐츠라기보

다는 사이버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

려한 단이 필요하다. 사이버 환경과 실과의 차

이 은 시공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극한의 근성

과 비 면성, 익명성,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가

치가 융합된 다양성과 다변성 등을 그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 인 규범을 사이

버 환경에 용하려는 시도는 필연 으로 불 화음

을 불러와 소속원들이 가진 법의식의 혼란을 래

하며, 립과 갈등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을 무

의미하게 만들게 된다[55]. 이는 다양한 규범 문화

에 열려있는 사이버 환경에 하여 보통 특정한 

문화권을 심으로 나 어져 있는 실 환경의 

통 인 규범을 획일 으로 용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환경을 규율하는 법·제도

는 문화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무엇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게임물 등 분류제도 

한 이와 같은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만

약 사이버 환경에 한 규율에 재와 같은 획일

인 근방법을 취한다면, 사이버 환경에서의 

법의식 붕괴와 함께 실과의 법·제도  갈등이 지

속 으로 나타날 것이다[55].

 사례를 비롯하여  세계의 게임물 등 분류 

제도화 황을 살펴보면 련 제도가 부재하 던 

국가 등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게임물 등 분류 제

도를 새로이 갖추고 있으며, 기존 정부 주도의 게

임물 등 분류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제도의 

한계와 검열 논란 등 련 문제를 해소하기 해 

민간 주도의 형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즉 게임

물에 한 정부형 는 민간형 등 분류의 향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산업 , 문화  

향력이 커지는 분야를 제도의 틀 안에서 규율하려

는 것은 세계 인 흐름에 해당한다[56]. 하지만 사

이버 환경과 련된 제도는 그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하며, 사회 으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인지도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앞선 비 을 고

려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개선방안

4.1 완 -자율형 등 분류제도의 필요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국에서는 자국 내 게임

산업계의 성숙도나 여러 환경  요소 등을 고려한 

정책 인 선택을 내리면서 당사국에 한 정부규

제형 는 민간자율형 체계를 마련한 것이므로 특

정 방법이 더욱 우수하다고 단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게임물의 등 분류에 한 정부규제와 민

간자율규제 체계의 마련이 모두 증가한 상이 이

를 보여 다. 그러나 최근 게임산업계에 불어온 변

화의 바람은 게임물 등 분류체계에 한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물이 등장한 이래부터 비교  최근까지의 게

임물 개발은 주로 인력과 자본을 갖춘 형 소 트

웨어 개발사 등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 과 함께 개인 등에 의한 게임물의 개

발이 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게

임물의 개발을 한 개발도구 비용의 부담과 거  

퍼블리셔  리테일러 심의 유통구조 문제로 소

규모 게임은 일부 개발자들에 의하여 명맥만을 유

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 스마

트 단말이 보 되면서 유통의 심이 오 라인에서 

온라인 심으로 옮겨가면서 디지털 오 마켓 랫

폼이 크게 성장하 고, 다양한 개발도구들이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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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되거나 비용을 낮추는 등 개발환경이 개선되었

다[1]. 그 후 개인용 컴퓨터(PC) 는 콘솔

(Console)을 심의 개발이 모바일(Mobile) 심으

로 이동하 으며, 새로운 모바일 환경의 게임물은 

기존 PC/Console 등에서 동작하는 게임물과는 달

리 짧은 이타임  단순한 조작성, 친구와의 상

호작용 등 다른 특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한, 페

이스북이나 트 터 등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연령층과 여성 등

을 게임물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만들었고[1], 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간단한 퍼즐 등 캐주얼

(Casual)한 미니게임 종류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 등의 개발자 등이 게임물 개발

에 더욱 쉽게 근할 수 있게 되었다[57].

즉. 개인  소규모 그룹 등에 의해 개발된 게임

물이 증하게 되면서 등 분류의 실효성  수수

료 문제가 부각되었고, 범-세계  디지털 오 마켓 

심의 유통구조로의 변화는 국내시장에 유통 는 

제공할 목 을 가진 게임물에 하여 사 에 등

분류를 받게 한 국내 제도의 한계 을 드러나게 

하 다. 게임물 리 원회를 통한 게임물의 사 심

의 차는  세계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출시

되는 게임물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국

내 법·제도의 용에 하여 해외 개발사 는 디

지털 오 마켓과의 갈등 문제도 발생하 다[58].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해 2011년(모바일 오

마켓 게임 자체등 분류제도)  2013년(민간에 의

한 게임물 등 분류 허용)의 개정을 거쳐 2016년 

게임물 자체등 분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소규모·

비 리 게임물에 한 등 분류의 면제 상 확  

 일정 규모의 사업자를 상으로 수수료 면제(

는 감경)가 제안되었다(「게임산업법」개정(안)(의

안번호 19430, 2019. 3. 28. 이동섭의원 표발의). 

그 지만 자체등 분류제도도 앞서 검토하 던 바

와 같이 게임물에 한 복규제와 자체등 분류사

업자 간 결과의 비-정합성 등  다른 문제 을 

나타내는 결과가 발생하 다. 한, 개정(안)을 통

해 제시되고 있는 외방안은 청소년 등에게 게임

물에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연령에 합한 

정서발달과 개인의 취향에 맞는 선택 등 문화생활

의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목 을 고려한다면, 근본 인 개선방안이 될 수 없

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차  충

돌과 검열문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해

서 모든 게임물에 용할 수 있는 완 한 형태의 

자율형 등 분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4.2 완 -자율형 등 분류제도의 도입

4.2.1 자율등 분류의 확 와 신고제도의 수립

자율성을 강조한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구상에

는 싱가포르의 IMDA, 만의 GSRR이나 인디게

임에 한 TIGRS의 사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게임물 등 분류제도는 게

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동으로 등 분류 

면허를 발 하고 있으며, IMDA에서 제공되는 기

에 따라 연령 등 을 분류한 후 온라인 신고 시

스템을 통해 결과를 신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만도 게임물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직  심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등 분류를 받아야 하는 ‘의무자’가 

담당부서에서 만든 가이드를 참조하여 등 을 분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TIGRS는 개발자들 스

스로가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자율의 등 분류 방

식으로 게임물의 개발자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설문 작성을 완료하면 설문 결과에 따른 

등 을 부여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사례를 고려하여 완 한 형태의 자

율형 등 분류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

체 으로 게임물 리 원회에서는 첫째. 구체 ·실

질 인 게임물 등 분류 지침을 마련하여 게임물 

개발사  유통사 등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확산시키고, 둘째. 게임물 개발사 는 유통사에서 

직  이용할 수 있는 완  자율형 등 분류체계

(IARC·TIGRS 등의 설문형 체계를 벤치마킹)를 

구축하며, 셋째.  자율형 등 분류체계를 이용한 

등 분류 결과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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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한다. 한, 넷째. 등 분류 결과 신고 반려

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분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따르면 게임물 리 원회에서는 게임물의 

등 분류와 련한 기 을 제공하고, 기 에 따른 

결과를 수리하거나 기 에 어 난 결과를 반려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실질 으로 게임물을 등  분

류하는 자는 게임물 리 원회가 마련한 지침에 따

라 개발사( 는 유통사)가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

여 스스로 담당하게 된다. 이는 해당 게임물이 주

로 어떤 연령층의 고객을 상으로 하고 있는지 

는 폭력성  공포·선정성·사행성·범죄행   

약물 등과 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 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해당 게

임물을 개발한 개발사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기 에 따라 그들이 가장 먼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물의 이용 가능 상 연령을 제안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에서 바람직하다. 한, 오 마켓에 

용되고 있는 IARC 사례와 함께 게임물의 유통

경로가 차 융합하는 을 고려하면 등 분류 방

법과 차를 유사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4.2.2 게임물 등 분류 기 의 권장화·단순화

그리고 재 게임물의 등 분류는 그 결과가 심

의기 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되는 등 비-정합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게임물이 유통되는 

랫폼을 달리 하는 경우에 등 분류를 다시 받도록 

한 「게임산업법」제21조의4 제1항의 단서조항과 

련된 것이다. 이 문제를 조율하기 하여 동 법 

제21조의9에서는 게임물 리 원회에 자체등 분

류사업자에 한 등  조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

으나, 이는 사후 인 조치로 유통 랫폼에 따라 

게임물의 출시 시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앞서 

검토한 복규제 문제를 비롯하여 게임물 개발사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수수료 문제를 추가로 부

담하는 등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

의 해소 방안으로 등  구분의 간소화를 제안한다. 

국내의 ‘연령별’ 게임물 등 은 재 4개( 체이용

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나 어지며, 해당 연령 이하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배제한다. 이 등 의 세부 인 기 은 「등 분류 

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

나, 과거 선행연구에서 등  간의 모호성이 지 된 

바 있고[26-27], 개정 작업은 거친 재 규정에서

도 아직 일부 기 과 단어의 의미가 모호함은 

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연령별 구분이 부

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이버 환경에서 

이용되는 게임물 등에 통 인 기 에 따른 규범

화를 일률 으로 시도하는 것은 다양하고 세계 인 

가치가 융합되는 디지털 환경의 규제로 용하기에

는 하지 못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보호 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엇이 자신

의 연령에 합한지 는 부당한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느 것은 불쾌한지 알도

록 하기 해서는 정한 수 의 경험 한 필요

한 것이다[55]. 그러므로 청소년 등이 올바른 규범

의식을 함양하기 하여는 게임물에 련한 사회 

구성원의 총합  규범 식을 함축시킬 수 있는 과

정이 필요하고, 청소년은 해당 게임물이 왜? 해당 

연령등 으로 분류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게임물의 등 분류 기 은 지규정이 아니

라 ‘권장’ 기 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로 강

제해서는 안 된다고 단된다[55]. 

따라서 어도 게임물의 등 분류 기 이 ‘ 지 

기 ’이 아니라 ‘권장 기 ’으로 변화하는 것이 다

양한 사회문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것이며, 만약 권장 기 으로의 변화가 진 인 것

으로 단된다면 일부 세부내용이 모호한 12세 이

용가  15세 이용가 기 을 1개의 기 으로 통합

하는 것이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 으로

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연령 기 (「민법」

과 「소년법」: 19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9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한 법률」: 19세 미만), 「아동복지

법」: 18세 미만, 「근로기 법」: 15∼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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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4세 미만) 등과 국내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보통 등교육이 시작되

는 연령인 ‘14세 이상’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이

에 따르면 ‘ 체이용가’, ‘14세 이상가’, ‘청소년 이

용불가’: 총 3개 등  구분으로 간소화된 체계가 

될 수 있으며, 간 기 을 배제함으로써 세부 기

도 더욱 쉽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

호한 기 으로 인하여 게임물 리 원회와 자체등

분류사업자가 서로 개입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사실상의 복규제 효과’도 차 해소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강제 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심의 자율등 분류 제도의 확 는 그 집행

의 실효성에 한계가 상된다. 많은 산업군에서 운

용되고 있는 민간자율형 규제는 물론, 같은 게임산

업계에서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에 한 자율규제

(일명,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한 자율규제 시

행기 ”, 「한국게임산업 회」, 2018)가 있으나, 

자율 인 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 되면서 그 실효

성에 의문이 계속되기 때문이다[58-59]. 따라서 자

율등 분류의 집행력을 담보할 방안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 한 것처럼 법률에 의한 

강제의 부과는 다양한 논란을 함께 가져오게 되므

로, 련 제도들을 거부감 없이 스스로 용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 략 지침을 손쉽게 

용할 수 있도록 련 기 을 객 으로 명확화

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소

기 의 문화  리 역량의 강화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된다.

4.3 게임물 리 원회의 역할 재정립

4.3.1 게임물 ‘ 리’ 역량 강화

에 드러난 한계 을 고려한다면, 소  게임물 

‘ 리’ 원회의 기능을 리기능 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게임물의 

등 분류 련 기능을 1차 으로 완 히 민간 자

율에 맡기도록 하는 건은 표 의 자유의 보장과 

련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게임물의 이용에 

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 한 게임문화를 확

립하려는 「게임산업법」의 목 을 고려하여야 하

므로, 민간의 자율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유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12].

따라서 게임물 리 원회가 담당하여야 할 주 

기능은 민간자율규제기구에 한 리·감독 기능과 

등 분류 결과에 한 사후 리 기능의 강화가 필

요하다[60]. 「게임산업법」에서는 민간자율규제기

구인 자체등 분류사업자에게 수하여야 할 여러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업무의 정성에 

하여 1년에 1회 평가를 받게 되어있다(「게임산

업법」 제21조의3). 만약 자체등 분류사업자가 

의 수사항을 반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정지되거

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고(동 법, 

제21조의7), 게임물 리 원회가 자체등 사업자의 

등 분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등 분류 결과를 직

권으로 다시 재분류하거나(동 법, 제21조의8), 등

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동 법, 제21조의9).

하지만 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게임

물과 같은 소 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발견된 문

제를 해결하기 한 디버깅(Debugging)이나 성능개

선을 한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한다. 그것이 규

모에 해당하거나 혹은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할지라

도 게임물의 내용변경을 불러오는 행 에 해당한다. 

즉, 게임물의 콘텐츠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새로운 업데이트는 어떤 게임물이 기존

에 등 분류 받았던 결과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우리 법에서는 와 같이 게임물의 수정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제21조제5항), 콘텐츠가 등 분류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 등 의 재분류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2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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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물 등 분류 결과에 한 사후 리

가 요하며, 게임물 리 원회에서는 사후 리 강

화를 하여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를 지난 3월에 

출범시키면서 게임물을 이용한 법행  단속과 자

체등 분류 제도 확 에 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센터로 기능하게 했다[61]. 그러나 게임통합모니터

링센터에 한 명확한 설립근거나 지원규정 등이 

불분명하다. 이는 「게임산업법」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근거하 다고 추정할 수 있어 

보이나, 그 소 업무나 설립근거에 하여 명문의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

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보호라는 에서는 게임

물 련 산업계의 의견 외 의료계와 교육계의 의

견 청취도 요하며, 학부모 등의 견해도 수렴하여

야 하므로 민간·시민단체와의 조를 구할 수 있도

록 하여, 게임물의 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

도 한가지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3.2 기술심의 제도의 문화

가. 사행성 련 기술심의의 확장과 문화

그리고 민간 심의 자율규제를 확 하고자 한

다면, 기존 게임물 리 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던 

‘청소년이용불가’ 등 의 게임물 심의와 기술심의 

등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 까지 

「게임산업법」을 비롯한 게임물 련 법·제도는 

주로 규제 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경향

은 ‘바다이야기’로 표되는 사행성 게임물 사건을 

기 으로 특히 두드러져 왔다[62]. 

재 시행되고 있는 자체등 분류사업자는 등

분류 업무운  계획의 성 부문을 평가받아 지

정되어 게임물에 한 등 분류 업무 일반을 수행

하지만,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확인을 한 ‘기술

심의’ 차는 게임물 리 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게임산업법」 제21조제8항). 다만 기술심의

의 상은 ‘사행성게임물’과 법률에 정해진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체이용가 게임물’ 

만을 상으로 두고 있다(「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2조). 즉, 법률 내용으로 보아 칭코(ぱちんこ) 

기계를 기술심의의 상으로 하는 것으로 단된

다.

그러나 사행성 조장과 확률의 조작 험은 공

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업장의 게임제공업자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 아니

다[63]. 그러므로 사행성게임물로 등 분류의 거부 

상이 되거나, 이미 등 분류를 받아 운 인 게

임물의 사행성 문제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심

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 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행성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업무는 민간보다 문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게임물

리 원회를 통해 특화하는 것이 할 것이다.

나. 등 분류 거부 사유의 객 화

그리고 게임물 등 분류 거부 문제에 한 해소

가 필요하다. 사행성게임물과 련한 등 분류 거

부의 임입법 범  일탈 문제는 지나온 개정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하

듯이 「게임산업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매체 

규제를 한 수사항 반을 등 분류 거부 사유

로 하는 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 검열로 평

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등 분류’와 

련한 객 인 거부 사유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동 조 제2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 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사행행 를 하거나 방

조한 게임물 련 사업자의 등 분류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사행행 ’의 범주가 어느 정

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 게다가 사행행 를 

‘방조’하 다는 것만으로 게임물의 등 분류를 거부

하는 패 티를 부과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 만

약  방조 행 가 어떤 불법의 구성요건에 해당

한다면, 해당 법률의 반죄로 처벌하면 족할 뿐이

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어도 「등 분류 규정」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행성게임물 유

통 사업자에 한 구체 인 수사항 는 제3항

에서 요구하는 명백한 법성 등 기 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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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다만, 그 객 인 기 은 특정한 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회 으로 용인

될 수 없는 정도의 수 을 객 화할 필요가 있다. 

‘사행행 ’ 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즐길 수 있는 오락이 되어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64-65]. 그러므로 등 분류 거부 사유에 한 

사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게임물 련 사업

자  이용자 등 표가 포함된 외부심의 원회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들은 각각 게임물 련 사업자

와 게임물 이용자의 목소리를 변할 것이며, 정부

의 임명에 따라 상근 원으로 구성되는 게임물 리

원회는 정부의 의향을 제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와 같이 정부와 사업자  이용자의 입

장을 조율할 수 있는 외부심의 원회의 활용은 수

용할 수 있는 사회  가치의 기 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지 까지 논의해 온 바와 같이 게임물의 등 분

류제도는 사 검열의 험성이 여 히 남아있고, 

주 기 인 게임물 리 원회와 자체등 분류사업

자 는 자체등 분류사업자 간의 등 분류 결과의 

불일치 문제와 사실상의 복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 다. 그 밖에 국내 게임물 개발사에 한 역

차별 문제 한 존재하며, 국내에서 운 되는 게임

물 등 분류제도에 한 반발로 수많은 국외 개발

사에 의해 제작된 게임물의 지화 는 문화화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57]. 결국 

행 게임물 등 분류제도의 문제 이 「게임산업

법」의 제정목 인 “문화  삶의 질 향상”에 부합

하지 못하게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물에 

한 세부  정보제공을 통해 사행심 유발이나 범죄

모방 등 게임물의 부정  효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방지 등 게임물의 공

공성·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 도 간과하여서

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양 법익 사이에서 균형 을 

도출하는 일은 매우 요한 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다루었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제안한 

‘완 한’ 의미에서의 게임물 자율등 제도를 도입·

운용하면서 사실상 완화된 규제 환경을 구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유도하고, 게임물 개발자 등의 

부실하거나 비양심 인 부실분류를 확실히 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리·감독 차를 강화하

며, 시민·사회 단체 등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작용도 어느 정도 방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게임물로 표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아날로그와 달리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해당 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법

률로 다양한 규제를 두는 것은 법률과 인식의 변화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는 갈등만을 양산할 수 있을 

뿐으로 문화를 왜곡하는 부정 인 향만이 나타나

게 된다[55].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 사회와 친숙하

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상과 역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정부에 의하여 통제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 

자율에 맡겨 스스로 극복하고 발 해 나갈 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 이고 문화발달

을 이끌 성숙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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